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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 산 지 방 법 원

결

사       건 2013가단25353  도시가스 철거 등

원       고 A 

피       고 1. 주식회사 B

2. C 

3. D 

변  종 결 2014. 6. 17.

 결  고 2014. 7. 8.

주 문

1. 원고  피고들에 한 청구를 모  각한다. 

2. 소송 용  원고가 부담한다. 

청 구 취 지

  피고들  원고에게 울산 구 구동 E 도  13㎡  별지 감 도 시 ㉮부분 지

하에 매  도시가스  거하고, 피고들  각자 원고에게 27,130원  이에 

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 연 20%   계산한 돈과, 

2014. 5. 21.부   도시가스  거할 지 월 2,787원   계산한 돈  

지 하라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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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유

1. 사실 

 가. 원고는 울산 구 구동 E 도  13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에 하여, 

2013. 7. 29. 강 경매  인한 매각  원인  소 권이 등 를 마쳤다. 이 사건 토

지  지목  1984. 9. 20. ‘답’에  ‘도 ’  변경 었다.  

 나. 피고 C  울산 구 구동 F 지  그 지상 건  소 자이고, 피고 D  울

산 구 구동 G 지  그 지상 건  소 자이다. 

 다. 이 사건 토지는 울산 구 구동 H 도 에  피고들   건 에 이르는 일한 

통 (별지 감 도 시  같이, 그 통 는 울산 구 구동 I 도  80㎡  이 사건 토

지  구 어 있다)  끝 부분에 하고, 별지 감 도 시 번 1, 2  각  

연결한  피고 D   토지  번 1, 4  각  연결한  피고 C   토지

 닿아있다. 

 라.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 통 는 재 지 30  이상  피고들  건  거주자

 인근 주민, 일  공  통  상  사용 어 다. 

 마. 피고 주식회사 B(이하 ‘피고 가스회사’라고 한다)는 2006. 12.경 이 사건 토지  

지하를 거쳐 피고들   건 에 이르는 도시가스 (이하 ‘이 사건 도시가스 ’이

라고 한다)  하고, 피고들   건 에 도시가스를 공 하 다. 

 [인 근거] 다  없는 사실, 갑 1, 2, 3 증, 갑 6 증  1 내지 4, 변  체  취

지 

2. 주장과 단 

 가.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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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⑴ 원고

  피고들  이 사건 토지가 사 지임  알았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 소 자

나 원고  토지사용허가 없이 이 사건 도시가스  불법 매 하여 이를 아 런 권

원 없이 ․ 리하고 있다. 라  피고들 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가스  

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, 이를 인도할 지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 상당  

부당이득   는 불법행 에 한 손해 상  지 할 가 있다. 

 ⑵ 피고 가스회사 

 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  건 에 이르는 일한 통  30 간 사용 었고, 이 사건 

토지   소 자 J  이 사건 토지에 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아 이 사건 토

지에 한 타 인 사용 익권  포 하 다.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한 이러한 사

 알고 이를 경락 았다. 라  피고 가스회사가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이 사건 도

시가스  하 다고 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하 다고 할  없다. 

 나. 단 

  어느 사 지가 종 부  자연 생  는 도 지  편입 어 사실상 일  

공  통에 공용 는 도  사용 고 있는 경우, 그 토지  소 자가 스스  그 

토지를 도  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  공 에게 상  통행할  있는 권리

를 부여하 거나 그 토지에 한 독 이고 타 인 사용 익권  포 한 것  

사해  함에 있어 는, 그가 당해 토지를 소 하게  경 나 보  간, 나 지 토

지들  분할하여 매도한 경  그 규모, 도  사용 는 당해 토지  나 상, 

인근  다른 토지들과  계, 주  경 등 여러 가지 사 과 아울러 분할 매도  나

지 토지들  효과 인 사용․ 익  하여 당해 토지가 여하고 있는 도 등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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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  고찰하여 신 하게 단하여야 할 것이고( 법원 1997. 6. 27. 고 97다

11829 결, 법원 1997. 12. 12. 고 97다27114 결 등 참조), 토지  소 자가 그 

토지에 한 독 이고 타 인 사용 익권  포 한 것  사해  할 경우에 

특별한 사 이 없 면, 그 지하 부분에 한 독 이고 타 인 사용 익권도 포

한 것  해 함이 상당하다( 법원 2009. 7. 23. 고 2009다25890 결 참조).

  앞  든 증거  변  체  취지를 종합하여 단 는 다 과 같  사 , 즉 이 사

건 토지는 피고들   건 에 이르는 일한 통행  재 지 30  이상 사용 고 

있는 (원고는 울산 구 구동 K를 통과하는 다른 통행 가 있다고 주장하나, 그 

주장  아들일  없다),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한 이러한 사  알고 경락  

것  보이는  등  종합하면, 이 사건 토지는 피고 C, 피고 D  롯한 인근주민 

 일  공 에게 상  통행할  있도  공 써 타  사용 익권이 포

었고, 원고는 이를 그  승계하 다고 단 다.  

  라  피고 가스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도시가스  매 한 것이 원고

 소 권  침해하는 것이라 볼  없 므  원고  피고들에 한 이 사건 도시가스

 거 주장  이  없고,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이 사건 도시가스 이 

써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겼다고 볼  없 므 , 원고에게 손해가 생하 다

는 것   한 원고  주장  모  이  없다. 

3. 결

  원고  피고들에 한 청구는 모  이  없 므  각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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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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